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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년필일 :'94. 12.

 제  출  자 : ( )달서구청장 세무과

1. 제안사유

 현행  대구직할시달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대한 14  개  조례중 12  개  조례가 1994 12년

31  월 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

 하기  위하여 2  개조례는  시한연장에  제외하고 , 사회복지교통  푸책건설  텐  교육퉁 성책똑신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개별조례에  대하여는  적용  시한  연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

 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  적용시한을 1995 1 1  년 월 일부터 1997 12 31년 월 일까지

 적용코자 .함

2. 근거법령

0  지방세법 7  제 조  및 9제 조

3. 주요골자

. 가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12  개  개별  조례를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 하나로

 통합 제정한

. 나 통합조레내역

(1)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슬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2  제 조 1,2 '제 항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3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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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ifl 4 "조

) 라 fl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둥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 는  통합조례 " 5 "제 조

(2)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6 "제 조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7f"제

) 다  대구직할시달서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8 "제 조

(3)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9 "제 조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조례는  통합조례 " 10 "제 조

(4)  지역발전지원둥을  위한 감면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12 "제 조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31 통합조 ' 13 "제 조

) 다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통합조례 " 14 "제 조

. 다 줴지조레내역

) 가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나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라  신설조례내역 '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감면조례는  통합조례 " 11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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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존조례  통합  및  폐지조례 요약

4. ( ) 제정조례 안 : rll .로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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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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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글ff고

 제 1  장 총

 제 1  조 목 H 2  칙적☞☞ 제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  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제 3  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떤‥‥‥‥‥

 제 4  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떤

 제 5  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3  제 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6  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떤 ·.

HHHH10

10

HW10

10

WW10

4  제 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 9  ◎  주차장에  대한  감면 ‥‥‥‥‥‥‥

 제 10  조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 11  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5  제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 IB  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제 13  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

 제 14  코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IM

IM

 띤☞제

6  장 보

 제 IS조

 제 16조

 ☞칙
ItfIDlllllll131t It

 감면신철등 ‥‥‥‥‥‥‥‥‥‥

 시행규칙 ‥‥‥‥‥‥‥‥‥ 109

 제 7  조  사릴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강면 ‥‥‥‥‥‥

 제 8  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f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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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층 칙

1 ( )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7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 기여함을  돌적으로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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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2 (  제 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

 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 면제하고  년인명의로 둥록

 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  대에 )  한한다 에 대하

 여는  면허세를 . 면제한다

 ⓒ국가유공자예우둥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  급  내지 5  급에 해당하는자

( ,3  다만 급내지 5  급의  경우에는 』별표11에  정하는  자에 )  한한다 가  본인명의로  둥록하여 보철

 용으로  사용하는 (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  대에 )  한한다 에  대하여는 면허

 세를 . 면제한다

3 (  제 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 감면  국가유공자둥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  지방세법시행령 79  제 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  말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 면제한다

4 (  제 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 집단

 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동산과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를 . 면제한다

5 (  제 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 감면  민법 32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

 대구직  할시  달서구세감면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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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  한한다 가  인구 100  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줄익  혈재  치료얻에 ft 의 9.1로얽베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치 100  분의 50( xl  종합토 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  분와 50)  을 . 경감한다

3  제 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6 (  제 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인을  위한 )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회교

 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 면제한다 ,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쑤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 ·  하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

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  제 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

 산세를 . 면제한다

8 (  제 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 감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게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188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  분의 1.5  로 ,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  조의 15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  을 경감

. 한다

1.  문화재보호법 4 , 제 조 6  제 조  내지 8  제 조와  데구직할시문화패보호조계에  의하여 뚠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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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제 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팎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직할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

 의 부동산

1414  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9 (  제 조 주차장에  대한 )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

 재  주차장법 12 2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  노외주차장 드로  직접 사용하

 는  주차대수 20  대이상의 (  주차전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둥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T.If.÷사용

 부분을 )  제외한다 과  그 ( 84 4 3 5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의  팎짙에  의한 용토끼

 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 사용검사일이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  년간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 )  사업소세 재산할 를 ' . 괸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  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아  주차시설이외의 (용도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  말한다 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 )  사업소세 재산할 를 . 추징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12 2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  설 치한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20  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  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

 동산가액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에 )  한한다 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

 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  년간  종합토지세를 . 면제한다

2  ③제 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읍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 (  년간 직전년도 6  월 1  일부터  당해년도 5  월 31

)  일까지 의  수입금액으로 .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둥  그  계산기간이 365  일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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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 .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10 (  제 조 매매용중고자동차둥에  대한 )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

 업을 )  말한다 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데3·『여◎- 1,』허

 세를 . 면제한다

11 (  제 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  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  을 . 경감한다

5  제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12 (  제 조 임대주택에  대찬 ) 감면  ①공공단체 · (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5  제 조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8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 말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44제

3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2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파 과세기쿤

 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룡면적 600  미터이하인 5  세대이상의 (총통주택 아파

 트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을 ,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  포항한다 에  대한  재산세는 지땅세

 법 188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  분의 50  을 ,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234 16 제 조의 1  제 항의  규정에 , 불구하고 1000  분의 3  으로 . 한다 ,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  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 추칭한다

 ②전용면적에 40  제곱미터이하인 (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댐시행령 9 1 1  제 조제 항제 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  말한다 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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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수입금액 X 365
( )영업기간 일수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둥의평가에관한법률 ID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

 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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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 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 감면 (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법 2 1 14.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  말한다 로서  동법 12  제 조  및 13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76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둥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  을 . 경감한다

14 (  제 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  부동산 지방세법 112 2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 )  사업소세 째산할 를 면제하

, 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 )  사업소까 종업원할 를 .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 께외한다

6  제 장  보 칙

Is ( ) 제 조 감면신청둥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  제 호서식에 의

 한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대상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륵  갖추어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 한다 ,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낀청이  없는 경우

 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 있다

 ②구청장이 1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  격정하고  ◎ 내용

 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 한다

16 ( ) 제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점한다

1 ( ) 부칙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  년 1  월 1  일부터 . 시행한다

2 ( ) 제 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  년 12  월 31  일까지 . 적용한다

3 (  제 조 다른조례의 )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

. 지한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애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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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직할시달서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대구직찰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 제에관한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대구직할시달서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5. 대구직할시달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7.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교윽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8. 대구직할시달서근새마을사업지인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일과세에관한고계

9.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2. 대구직할시달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

13.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4. 대구직할시달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10 -



( 31  툴 ◎ -  천꿇 501 ) 를 뜰◎뚠추효 15

』별표 11

35,36,47, 호

8, 깊 115, 116, 117, 119, 1 , 교뀨 121, 1고◎

125, 126, 127,129, 130, 131

16,30,32,37,39,40,44,49,52,53,54,57,58

59,60,64,65,67,69,70,74,75,88

,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  급내지 5  급의 호수자는

6  급 1  항  및 2  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찹된 경우에

 그  대상이 . 된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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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이등급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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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제 호서식 )

 감  면  내 용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 00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 신청합니다

 월년위

 신  헝인

 일◎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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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귀하


